
2020. 8. 28. 보 도 자 료
공보관실  02)708-3411 / 팩스 02)766-7757

제 목 : 8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

리 재판소에서 2020. 8. 28.(금)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  등

( 시 도  사건 도자료)을 내 드리 니 참고하시기 랍니다.

- 일시 : 2020. 8. 28.(금) 14:00 ~

- 장소 : 헌 재판소 대심판정

붙임  시 도  사건 도자료 4건.  끝.



보 도  료

용 담  과하는 한강수계  항에 한 

헌 원 사건

[2018헌 42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  주민지원 등에 한  

19  1항 등 헌 원]

════════    [  고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2020  8월 28  재  8:1  견 , 한강  취수

원  하는 수돗  수 들에게 용 담  과하는 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  주민지원 등에 한  19  1항 

 5항  헌 에 지 않는다는 결  고하 다. [합헌] 

에 하여는  항  포 지원 에 하여 헌 에 

다는 재  애  견  다.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8. 28.

헌 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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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

○ 청 들  울특별시 상 도사업본 가 당  당  하  한강 본  

하천 간  취 한 원  하여 공 하  돗  사 하고 다.

○ 청 들  담  과  징 에 한 업  행하고  울특별

시 동 도사업  등  담  고지   청 들  

울행 원에 담  과 처  취  하   하 다.

○ 청 들  재  계   ‘한강 계 상 원 질개   주민지원 등에 한 

’ 19  1항  같   5항에 하여 헌 청신청  하  각

, 2018. 10. 29. 그 헌  하  취지   사건 헌 원심  

청 하 다.

 심판대상

○ ‘한강 계 상 원 질개   주민지원 등에 한 ’(2007. 8. 3.  

8614  개  것, 하 ‘한강 계 ’ 라 한다) 19  1항 본   ‘공

공 역  취  원  하여 공   ’에 한 

( 하 ‘ 담  과 항’ 라 한다)  19  5항( 담  과 항과 통틀어 

‘심 상 항’ 라 한다)  헌 에 지 여 다. 심 상 항  

항  내  다 과 같다.

[심판대상조항]

한강수계 상수 수 개선  주민  등에 한 률(2007. 8. 3. 률 제

8614호로 개정된 것)

제19조(물이 부담금의 부과· 수)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 사업과 수 개선사

업 등의 재 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

수(原水)를 접 또는 정수(淨水)하여 공급 는 최종 수 자에게 물사 량에 

비례한 부담금(이하 “물이 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

부과· 수하여,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 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 (단서 생

략)

⑤ 물이 부담금의 산정 , 부과· 수 , 납입 절차 등에 하여 필 한 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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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련조항]

한강수계 상수 수 개선  주민  등에 한 률(2007. 8. 3. 률 제

8614호로 개정된 것)

제19조(물이 부담금의 부과· 수) 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

따라 취수량ㆍ공급량  손실률 등 물이 부담금의 산정과 측에 필 한 자료

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리위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수도사업자는 물이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 부담금을 내  아니하면 

세 체납처분의 에 따라 수할 수 있다. 이 경  수도사업자가 자치

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해당 역을 할하는 자치

단체의 장에게 수를 위탁할 수 있다.

⑩ 제7항에 따른 물이 부담금의 강제 수에 하여는 「수도 」 제68조 제2

항과 제3항을 한다.

한강수계 상수 수 개선  주민  등에 한 률(2016. 1. 27. 률 제

13889호로 개정된 것)

제22조(기금의 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한

다.  

  1.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상

  1의2. 제7조에 따른 토 등의 매수

  1의3. 제8조 제1항에 따른 목표수 이 달성ㆍ유 되는 역  대통령령으로 

정하는 수  이상을 유 하는 역의 수 리에 필 한 비 의 

  1의4. 제8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 의  

  1의5. 제10조에 따른 염총량 리에 필 한 비 의 

  2. 주민 사업

  3. 제12조의2에 따른 수 염 시설의  

  4.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  

  5. 특 회계로의 전출금

  6. 물이 부담금의 부과ㆍ 수에 필 한 비 의 

  7.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리위 회의 

  8.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선 청의 이행에 필 한 비 의 

  9. 친환경 청정사업의 

  10.  에 상수 의 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23조(기금의 ㆍ 리)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리위 회가 

ㆍ 리한다.

② 한강수계 리위 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ㆍ 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

사항이 포함된 기금 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(각호 생략)

한강수계 상수 수 개선  주민  등에 한 률 시행령(2007. 12. 28. 대

통령령 제20482호로 전부개정된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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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물이 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위)  제19조 제1항 각 호 

의 부분 문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

공수역”이란 각각 팔당호(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 남양주시 할 상수

호 역의 경계선까 로 한정한다)  팔당댐 하류의 한강 류 하천 간을 

말한다.

제23조(물이 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) ① 위 회는  제19조 제5항에 따

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 을 달성하기 위하여  제22조에 따른 기금

의 도로 쓰이는 재 의 위에서 물이 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한다.

② 환경부장 은 제1항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물이 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

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 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  아니한 경 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.

한강수계 상수 수 개선  주민  등에 한 률 시행령(2016. 7. 12. 대

통령령 제27337호로 전부개정된 것)

제25조(물이 부담금의 부과ㆍ 수  등) ① 최종 수 자에 대한 물이 부담

금은 수도 금 납입고 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 카드ㆍ 불카드 

등(이하 “신 카드등”이라 한다)의 으로 수하되, 물이 부담금과 수도 금

을 분하여야 한다. 

②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 자로부터 부과ㆍ 수한 물이 부담금을 체 없이 기

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③ 최종 수 자에 대한 물이 부담금의 체적인 부과ㆍ 수 과 수 절차 

등에 하여는 이 에서 정한 것 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

도 금 수의 에 따른다. 다만, 수도사업자가 자치단체가 아닌 경 에는 

「수도 」 제38조에 따른 공급 정에서 정하는 수도 금 수의 에 따른다.

  

 결정주문

○ 한강 계 상 원 질개   주민지원 등에 한 (2007. 8. 3.  

8614  개  것) 19  1항 본   ‘공공 역  취  원  

하여 공   ’에 한   19  5항   헌 에 

지 아니한다.

 이유의 

  포 지원   여  - 극

○ 담  한강 계 리 에 편 어 한강 계  질개   주민지

원사업  한 재원  사 , 한강 계  질개   주민지원사업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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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 한 재원  체 규  한강 계 주변 생태계  변 , 질 , 상 지

역  주민들에 하여 상 원 보  해 과  공  담  도 등에 

라 시  변  것  상 다. 라  담  산  과  

격상 ·  단  필 하고 시  변 하  상 에 맞게 탄

 할 필 가 므  담  산   과에 한 그 체  

내  하 에 할 필  할  다.

○ 심 상 항  담  한강 계  취 한  하여 공

   ‘ 사 량에 비 하여’ 산 다   시하여 그 산

 체  시하고 다. 담  한강 계 리  재원  

사 고 한강 계 리  도  한강 계 에 체  열거 어 

므  담  과    필    내  것 라

  게 할  다. 또한  주  도  원   한 

질개 사업과  비 므  담  과  에게 

과할   질 리비  한도 내에  해지리라  것   할 

 다. 

○ 라  심 상 항  그 체  미 통 에 규  담  산

등에 한 본사항  체  규 하고 므  당해  

통 에 규  내  강  할  므  포 지원 에 

다고 볼  없다.

  재산  해 여  - 극

○ 담  특   집단에만 강 ·  과 어  

별  것  재 달  담 에 해당하 , 담  헌  당  

건 등 본 한  한계  하여야 한다(헌재 2005. 3. 31. 2003헌

가20; 헌재 2019. 12. 27. 2017헌가21 참 ). 

○ 하천  사 과 질  상·하  간 하게 향  주고 고, 하천마다 주변 

연 경, 지리 ·사  경  다 므  원  리할 에  하천별 특

들  고 어야 한다  특별한 책  필 에 라 한강 계  ‘한강’

라  특 한 계  심  원  리하  한  었다. 

그러므  한강 질개 과 같  공 과  가   과 라 보다  

 특  집단  그 재원  달    특 한 공  과 에 해당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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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담  상  공공재  한강에  취   공 아 비한

다  , 질개  한 지 규  등 공  담  지고 지 않  집단

라  에  동질  특   갖 고 고, 질개  통해 양질  

원  공  특별한  얻고 므  한강 질개 라  공 과

 담  상  사 에 특별  한  할  다. 라  

담  과  공 과  달  한 합한 단에 해당한다.

○ 한강 질개  사업  해당 민  건강·생 경과 한  갖  

한 공 과  , 담  상 에게 과  담  과

 과다하다고 볼  없  에  항  한 재산  한  공 에 비

하여 크다고 볼  없 므  해  과  균  건  한다.

○ 그러므  심 상 항  과 지원 에 하여 재산  해한다고 볼  

없다.

  평등원   여  - 극

○ 평등원  에  담   차별취  합리   지원

에 한 심사 상 고, 담  별  과라  차별에 합리  지 여

 그것  행  식   담  헌  당  건  갖 었

지 여   (헌재 2008. 11. 27. 2007헌마860; 헌재 2019. 12. 

27. 2017헌가21 참 ), 앞  본  같  한강 질개 라  공 과  

담  상  사 에 특별  한  할  므  

담  과  헌  당  건  갖 었다.

○ 라  담   집단  하  한강 하  지역  돗

   한  택  하게 합리하다고 

볼  없 므  담  과 항  평등원 에 다고 볼  없다. 

 대의견(재판  이선애)

○ 헌 상 포 지원  고 포   지함  

립주 , 주 , 주  본원리  지한다. 규 상  본  

 가질   에 해 직  규  필  커지고, 그에 한 

 건과 가 엄격하게 한  규 어야 한다. 재 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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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   경우, 그   할  없도  하여 

  안   해  것  헌 에 하여 허   없다.

○ 담  한강 계 상 주민지원사업과 질개 사업 등  재원  

하  하여 과․징  한강 계 리 에 다. 한강 계 상 주민지

원사업( 11 )과 질개 사업( 13 )  각각 상 원 리지역과 해당지역 주

민에 한 직․간  지원사업  질개  한 각  시 , 하천, 변 역 

등 리사업  포 하  것 , 각 사업  가 다양하고 가 어 개별 

사업  규   산  산  어 고, 담   한강 계

리  도(한강 계  22 ) 역시 마찬가지  포 어 , 

담  담  그 과  도에 하여   하  한   

지 여   그   어  도 지 하  어 다. 에 라 

담  과․징  한강 계 리 원  계 립․시행에 맡겨  다. 

재 담 리 본 에   통 차가 재하고, 한강 계 

담  과  과 하다고 보  어 우 , 과거 담  10  사

 2  상 상 었     고 하 , 담  향후 어  

시 에 어  도 비 지   지  그 강 차 하  어 다. 

심 상 항  담  담비  하   담비  상한  

규 하지 아니한 상,  사 량  과  단 가  것 라

 상   에 신  얼마  많  비  담하여야 하 지에 하

여 향후 담  과  산  상한  할  없고, 

  안   해한다.  담  과  행  

 재량에 맡  것  다 없어, 포 지원  통해 지 내고  하

 주  가원리에 한 해가 다.



보 도  료

거  연  한 사건

[2017헌마187, 393, 1340, 1341, 2018헌마141(병합) 공직 거  

15  등 헌  등]

 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[  고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2020  8월 28  재  원  견 , 통 , 

원, 지 단체  장과 원 거  거  연  19  상  

한하고,  감 거에 용하도  한  공직 거 (2015. 8. 13.  

13497  개 고, 2020. 1. 14.  16864  개   것) 

15   ‘19  상’ 과 ‘지 에 한 ’(2010. 2. 26. 

 10046  개  것) 49  1항  가운   ‘19  상’에 

한  용하는 에 한 심 청  모  각하하 다. [각하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8. 28.

헌 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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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

    청 들  통 , 원, 지 단체  과 원  거에  19  

상  에게만 거  여하고   공직 거 (2015. 8. 13.  

13497  개 고, 2020. 1. 14.  16864  개   것) 

15   감 거에   하  ‘지 에 한 ’(2010. 2. 

26.  10046  개  것) 49  1항  19 에 지 아니

한 민  본  해한다고 주 하 , 2017. 3. 2.과 같  해 4. 12., 12. 

14.  2018. 2. 7. 헌 원심  청 하 다. 

 심판대상

    청 들   공직 거  15   거  연  한에 한 사항만  다

고 므 , 심 상  ‘19  상’  한 한다. 또한 ‘지

에 한 ’ 49  1항과 하여 감 거에도 공직 거 상  거

연  하   다 므 ,  항  가운  공직 거  15  

2항  ‘19  상’에 한  하   심 상  한 한다.

    그 다   사건 심 상   공직 거 (2015. 8. 13.  13497  

개 고, 2020. 1. 14.  16864  개   것) 15   ‘19

 상’ ( 하 ‘공직 거 상 거 연  항’ 라 한다), ‘지

에 한 ’(2010. 2. 26.  10046  개  것, 하 ‘ ’

라 한다) 49  1항  가운   공직 거 (2015. 8. 13.  

13497  개 고, 2020. 1. 14.  16864  개   것) 

15  2항  ‘19  상’에 한  하  ( 하 ‘ 감 거

연  항’ 라 하고, ‘공직 거 상 거 연  항’과 합하여 ‘심 상 항’

라 한다)  청 들  본  해하 지 여 다. 

  [심 상 항]

     공직 거 (2015. 8. 13.  13497  개 고, 2020. 1. 14.  

16864  개   것)

    15 ( 거 ) ① 19  상  민  통   원  거  다. 

다만, 지역 원  거  19  상  민  37  1항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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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 재 다  각  어  하 에 해당하  사람에 한

하여 다.  

    1. 「주민등 」 6  1항 1  또  2 에 해당하  사람  해

당 원지역 거  안에 주민등  어  사람

    2. 「주민등 」 6  1항 3 에 해당하  사람  주민등 에 3

개월 상 계 하여 라 고 해당 원지역 거  안에 주민등  

어  사람

   ② 19  상  37  1항에  거  재 다  각 

 어  하 에 해당하  사람  그 역에  거하  지 단체  

원   거  다. 

   1. 「주민등 」 6  1항 1  또  2 에 해당하  사람  해당 

지 단체  할 역에 주민등  어  사람

   2. 「주민등 」 6  1항 3 에 해당하  사람  주민등 에 3

개월 상 계 하여 라 고 해당 지 단체  할 역에 주민등  

어  사람

   3. 「 리 」 10 에  주  체 격 취득  후 3  경과한 

 같   34 에 라 해당 지 단체  등 에 

라  사람

    지 에 한 (2010. 2. 26.  10046  개  것)

     49 (「공직 거 」  ) ① 감 거에 하여  에  규 한 사

항  하고  「공직 거 」 3  8 지, 8 2  8

4 지, 8 6, 9 , 10 , 10 2, 10 3, 11 , 12 , 

14 , 15 , 17  19 지, 30  46 지, 48  

50 지, 52 , 54  57 지, 58  60 지, 60

2  60 4 지, 61 , 62  74 지, 79  82

지, 82 2, 82 4  82 7 지, 85 , 86 ( 2항 

2  단 · 3   6항 단  한다), 87  108 지, 108

2, 109  122 지, 122 2, 135 ( 1항 단  한

다), 135 2, 146 , 146 2, 147  149 지, 149

2, 151  159 지, 161  166 지, 166 2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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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7  186 지, 191  206 지, 211  217

지, 219  262 지, 262 2, 262 3, 263  265

지, 265 2, 266  270 지, 270 2, 271 , 271

2, 272 , 272 2, 272 3, 273  277 지, 277

2, 278 , 279   시·도지사  시·도지사 거에 한 규  

한다. (후  생략)

  결정주문

     사건 심 청   각하한다.

 이유의 

○ 주  리보  

   2020. 1. 14.  16864  공직 거  개 어 통 , 원, 지

단체    원  거 연  하한   19 에  18  

낮아 고,  개  항   49  1항에 해 감 거에도 

다. 또한 공직 거  (2020. 1. 14.  16864 ) 2   

같  개  규  2020. 4. 15. 실시하  만료에  원 거  

하도  하고 다. 

   라  심 상 항   상 청 들에게  여지가 없 므  주  

리보  하 다.

○  심   

    공직 거  개 에 라 청 들  주 하  거 연  하한 19  

에  헌  미 해 었 므  같   본  한 행 가 복

 험  다고 보  어 다. 18  미만  민  여  거  행사할 

 없   개  공직 거  항에  새 운 거 연   

헌 여 에 한 므 , 심 상 항에 한 헌 여  단  헌

 한 미  가진다고 볼  없어  심  도 지 않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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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의 의의 

○ 헌 재  2012헌마174, 2012헌마287 결 에  거 연  하한  19

 한 공직 거  항에 하여 합헌결  하 다. 그러   사건에 어

 헌 원심 청  후  2020. 1. 14. 공직 거  개 어 거 연

 하한   19 에  18  하향   고 하여, 19   항

에 하여 리보   심   없    상 본안 단

에 아가지 않고 심 청   각하하 다. 



보 도  료

 시청 지행   공직 거 상  

거공보 수 한, 거 에  수어· 막   

, 에 한 사건

[2017헌마813 19  통 거 후보  시청 지행  

헌  등]

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[  고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1. 헌 재 는 2020. 8. 28. 재  6:3  견 ,  거공보  수  책  

거공보  수 내  한한 공직 거  65  4항 본   ‘ 2항에  책  

거공보  수 내에 ’   거 에  한 수어 또는 막   재량사항

 규 한 공직 거  70  6항, 71  3항  70  6항에 한 , 72  

2항, 82 2 12항  헌 에 지 않는다는 결  고하 다. [ 각] 

   에 하여는  항들  헌 에 다는 재  애, 재  태, 재  

 견  다.

2. 재  원  견 , 피청 들  훈 에  사  고 었  청  

○○에 하여 19  통 거 담·  시청  지한 행 가 헌 에 

지 않는다는 결  고하 다. [ 각]

3. 재  원  견 ,   안  거  하  편리한 곳에 한

다고 규 한 공직 거  147  2항에 한 심 청  각하하 다. [각하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8. 28.

헌 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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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

○ 청  ○○  훈 에  사    2017. 4. 23, 2017. 4. 27. 앙

거 원 가 개 한 19  통 거 담·  시청  청하 , 

피청  훈  23연  4  4   피청  훈  23연  4  

 지하 다( 하 ‘  사건 시청 지행 ’라 한다). 에 청  ○○   사건 

시청 지행  하여 거   평등  해 았다고 주 하  2017. 7. 21.  사

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○ 청  □□  시각 애   거공보   책  거공보   

내  한하  공직 거  65  4항  하여 거   평등  해 았다

고 주 하  2017. 7. 21.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○ 청  △△, 함▲▲  청각 애  고, 후보  등  연 , 시 주

 후보 연  , 거 원  주  담·  ( 하 ‘  사건 

거 ’ 라 한다)에  청각 애  한 한 언어( 하 ‘한 어’라 한다) 또  

막   사항  규 하지 아니한 공직 거  70  6항, 71  3항, 

72  2항, 82 2 12항  하여 거   평등  해 았다고 주 하

 2017. 7. 21.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○ 청  ◈◈  뇌병변 애    안  거  하  편리한 

곳에 한다고 규 한 공직 거  147  2항  하여 거   평등  

해 았다고 주 하  2017. 7. 21.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

 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①  사건 시청 지행 가 청  ○○ , ② 공직 거 (2018. 

4. 6.  15551  개  것) 65  4항 본   ‘ 2항에  책  거

공보   내에 ’ ( 하 ‘  사건 거공보 항’ 라 한다)  청  □□ , 

③ 공직 거 (2000. 2. 16.  6265  개  것) 70  6항, 71  3

항  70  6항에 한 , 72  2항, 공직 거 (2005. 8. 4.  7681

 개  것) 82 2 12항( 하  항들  합하여 ‘  사건 한 어· 막

항’ 라 한다)  청  △△, 함▲▲ , ④ 공직 거 (2005. 8. 4.  7681  

개  것) 147  2항( 하 ‘  사건 항’ 라 한다)  청  ◈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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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 해하 지 여 다.

[심 상 항]

공직 거 (2018. 4. 6.  15551  개  것)

65 ( 거공보) ④ 후보  1항  규 에  거공보 에 시각 애 거

( 거  「 애 복지 」 32 에 라 등  시각 애  말한다. 

하  에  같다)  한 거공보( 하 “  거공보”라 한다) 1  

2항에  책  거공보   내에  할  다. 다만, 통 거·

지역 원 거  지 단체  거  후보   거공보  

· 하여야 하 , 책  거공보에 그 내  ·  등   

쇄  근  드  시하  것  신할  다.

공직 거 (2000. 2. 16.  6265  개  것)

70 ( 고) ⑥ 후보  1항  규 에 한 고에 어  청각 애

거  한  또  막  할  다.

71 (후보  등  연 ) ③ 70 ( 고) 1항 후단· 6항  8항

 규  후보  등  연 에  한다.

72 ( 시 주  후보 연  ) ② 1항  규 에 한 후보  연  

에 어  청각 애 거  하여  또  막  할  다. 

공직 거 (2005. 8. 4.  7681  개  것)

82 2( 거 원  주  담· ) ⑫ 각 거 원  

담·  개 하  에  청각 애 거  하여 막  또  통역

 할  다.

147 (  ) ②  안  학 , · ·동사  등 공 , 

공공 ·단체  사 , 주민  타 거  하  편리한 곳에 한

다. 다만, 당해 안에  할 당한 가 없  경우에  한 

다  안에 할  다.

 결정주문

1. 청  ◈◈  심 청  각하한다.

2. 지 청 들  심 청   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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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의 

   사건 항 - 각하

〇 청  ◈◈  주 하  본  해  거 리 원 가 승강  등  편 시

 없  곳에  하  행 에 하여 비  생하  것 므 ,  

 심 청  본  해  직  지 않아 하다.

   사건 시청 지행  – 각

[ 거  해 여 ]

〇  사건 시청 지행  보 역  병 원  하고 병 생 에 시키  

한 사   루어 다. 담· 가 루어진 시각  고 하  

훈 에  사  고  청  ○○  담·  시청할 경

우 훈 에 지  래할 가  았  , 훈  내 훈 병 생

에  비  어 지 않았  , 청  ○○  다  단들  통해

 거 보  취득할  었   등  고 하 ,  사건 시청 지행 가 청

 ○○  거  해한다고 보  어 다.

[평등  해 여 ]

〇 훈 병들  훈 에 집 하여야 할 필  고 할 ,  사건 시청 지행

가  신병 양  마 고 에  간병과 청  ○○  

달리 취 하여 청  ○○  평등  해한다고 보  어 다.

  사건 거공보 항 – 각

[ 거  해 여 ]

〇 재 시  하고  도    약 40개에 

과하고, 그  약 20개가 도 에 하고 다. 또한 책  거공보  달리, 

 거공보  경우 가 또  지 단체가 비 지 담하고 다. 

 사건 거공보 항   거공보   한하지 않  경우 

시   역· 사 등   실  어 움  생할  고, 가가 

과다한 비  담하게    고 한 것 다. 



- 4 -

〇  시각 애  거 보 근  보 하  하여 다양한  색할 

    가진다.  2015. 8. 13. 공직 거  65  

4항 단  개 하여 통 거 등에  후보 · 당    거공

보  하거  쇄  근  드  시하도  규 하 다.  시각 애

 거 보 득   하  향  상당  개   볼  

고, 가  거공보   리  신  같   거공

보  등   과한 것  재량  한계  어났다고 보  어 다.

〇 또한 공직 거  65  8항   거공보에 핵심  내  드시 포

함하도  규 하고  , 시각 애  거 보  득할   다양한 

단들  재하   등  합  고 하 ,  사건 거공보 항  청  

□□  거  해한다고 보  어 다.

[평등  해 여 ]

〇   에 비하여 시  하고 역· 사  도 하지 않

 에 한 간에 할    양     등  고

하 ,  사건 거공보 항   비시각 애 과 청  □□  달

리 취 하여 청  □□  평등  해한다고 보  어 다.

  사건 한 어· 막 항 – 각

[ 거  해 여 ]

〇  사건 한 어· 막 항  실   사건 거  하  사업  등

 한 어· 막  할   , 비   등  갖   지 

여 에 라 한 어· 막  여 가 결  ,  사항  규 할 

경우 거비  과다하게   고, 사업  보도·편   후

보 · 당  거운동   한할 여지가   고 하여, 한 어 또

 막   재량사항  규 한 것 다.

〇 , 애 복지 , ‘ 애 차별 지  리  등에 한 ’( 하 ‘ 애

차별 지 ’ 라 한다)  그 하 규  통하여, 청각 애 에 한 거 보  

공 가 특  막  경우에  규  상당  어 다.

 - 지상 사업 , 사업 , 합편 ·보도 편  채 사 사업 , 

그리고 합 사업 · 채 사 사업  해당 사업  매 액, 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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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 고 하여 통신 원 가 고시하  사업   69  8

항, 9항, 같   시행  52 에 라  사건 거 에  한 어·폐쇄

막· 해  등  한  할  담한다.

 - 지상 사업 , 합편 ·보도 편  채 사 사업  ‘ 애  편

  공 등 애  근  보 에 한 고시’( 하 ‘ 애 고시’라 한

다)에 라  사건 거   후보  등  연 , 시 주  후보 연

 , 거 원  주  담· 에  드시 폐쇄 막  하여

야 한다. 

 - 애 복지  22 , 같   시행  14  가  지 단체가  

 등 민간 사업 에게  사건 거 에 청각 애  한 한 어 또  폐

쇄 막 등  하도  청하여야 하고, 그 청     등 민간 

사업  당한 사 가 없  그 청에 라야 한다고 규 하고 다.

〇 한 어· 막  청각 애  거 보 득   하  향  지

·단계  개 고 다.

 - 애 고시  사업  , 규 , 애  여건, 시청  , 

채  격, 애    비  등에 라 애  편 비  

  달 시  달리 하여 2012  2016 지 애  편 비

 꾸  여 다.

 - 애 고시에  한 어  편 비  낮게 한 것   상

과 한 어 상  합 어  태  한 어  루어지고  

에 한 어  든 시청 에게 보 게 어 상  한  가

리   등  고 한 것 다. 에 어 상  크 ,    삭 가 가 한 

한 마트 어  2014  개 하여 2019  실시하고 다.

 - 어도 근 단  주  거에  거 원  주  담·  

 100% 한 어  하고 다.

〇 에 하여 청각 애  거 보  득할   다양한 단들  재하  

 등  합  고 하 ,  사건 한 어· 막 항  청  △△, 함▲

▲  거  해한다고 보  어 다.

[평등  해 여 ]

〇 한 어· 막  할   , 비   등  갖   지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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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한 어· 막  여 가 결  ,  사항  규 할 경

우 거비  과다하게    , 사업  보도·편   후

보 · 당  거운동   한할 여지가   등  고 하 ,  사건 

한 어· 막 항   비청각 애 과 청  △△, 함▲▲  달리 취

하여 청  △△, 함▲▲  평등  해한다고 보  어 다.

 이 사건 선거공 조항  이 사건 한 수어·자막조항에 대한 대

의견(재판  이선애, 재판  이석태, 재판  김기 )

〇 민주주  가에  거  한 미  가지므   사건 거공보 항 

  사건 한 어· 막 항  거  해 여  단할 에  엄격한 비

심사  하여야 한다.

  사건 거공보 항

〇 시각 애  시각   거 보  취득하  어 다. 거운동  청각  

도 루어지지만, 특 한 매체 또  특 한  동  필 하거 , 

단 한 만 들   다  한계가 다. 라  시각 애  평  당  강·

책, 후보  철학  ,  실 등  에 한 경지식  다

양하고  게 하   상   많  어 움   가  크다.

〇 공직 거 상 든 공직 거에  허  거운동   시각 애  타  

도움  보   없  시간과 에 애 지 않고 거 보  얻    

  거공보 뿐 고,  거공보에  핵심  거 보가 포함

어 다(공직 거  65  8항). 라   거공보  다  거 보에 

근하  어 운 시각 애  후보 · 당에 한  보  합 고 체

계  집할  도  도 주  핵심  단 다. 

〇   에 비하여 씨 크   가 하고, 과  하 하

 독립   시해야 하  등  특  갖  에   동

한 내  달하  해  약 2.5  내지 3  도   필  한다. 라

  거공보   책  거공보  동 한  내  한할 경우 

가피하게 책  거공보  내   담   없  경우가 생하게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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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19  통 거에  책  거공보   상한  16  한 후보

 4 었 , 들  3   거공보도  상한  16  하

다.   사건 거공보 항  하여  거공보   가 실

 한 고  보여 다.

〇  에 비하여 많  지  필  하   특  감안하여 책  

거공보보다  많    내에   거공보  할  도  규

하   한  하여 책  거공보  내   거공보에 포함

지 못하게  것  지할  다. 

 -  거공보  상한  린다고 하여 후보 에게  많   

 거공보  하도  강 하  것  아니므 , 시   역· 사 

등 실  여건에 비 어 가 한  과하게  것  아니다. 

 - 시각 애 에게  거공보 우편 , 거공보  다운 드 등 다양

한 거공보   공하고, 그  신에게 한  택하도  

하   거공보  · 에 필 한  시 ·   비   

 해결할  다.

 - 후보 · 당에 하여 애 에게 후보   당에 한 보  애  아닌 사

람과 동등한  달할  과하고  애 차별 지  27  

3항, 공공  등에 하여 시각 애  하  경우   동 한 

내    공하여야 할  과하고   5  3항 등

 고 할 ,  거공보  ·  비  시각 애  거 보 취득

 생해야 할 만큼 가  차원에  감당하  어 운 도라고 보 도 어 다. 

〇 그 다   사건 거공보 항  해  에 한다.

〇 헌  34  5항  “신체 애   질병·  타  사  생  없  

민   하  에 하여 가  보  다.”라고 규 하고 다. 

그럼에도 하고 애  우리 사 에   약  지내  할 

 없고 러한 평등과 차별  그들   사결 과 에   

욱 공고해  다. 시각 애 에 하여 ‘후보 · 당에 한  보  

견’에 한 알 리  내포하  거  실질  보 하  것  헌   

그리고 민주  라  공 에 비 어 볼 ,  사건 거공보 항에 

해 해  공 과 시각 애    한 ,  거공보  



- 8 -

·  비  등  가  차원에  감당하  어 다 할  없 므 ,  사건 

거공보 항   균 에 한다.

〇  사건 거공보 항  과 지원 에 어 청  □□  거  해

한다.

  사건 한 어· 막 항

〇 청각 애  에  한 어  1언어  사 하여 어  해하  어 운 사람, 

한 어  사 하지 못하지만  움직 과  보고 상  말  해

할   사람, 한 어  사 하지 못하지만 어  해할   사람 등

 다양하게 재한다. 한 어  어  동등한 격  가진 한민   

공 어 다(한 언어  1 , 2 , 3  1 ). 어  어  습득한 사

람  어  새 게 공 해야 하  것처럼, 청각 애   한 어  1언어

 사 하  사람들에게  어가 어  같  에 다.

〇 청각 애  청각   거 보  취득하  어 고, 특  한 어  1

언어  사 하여 어  고 해하  어 운 청각 애  시각   또  

 한 거운동  쇄매체· 언 사  보도  통하여 거 보  

얻 도 어 다. 

〇 라  보편  매체  비  통하여 루어지   사건 거 에  한

어· 막  공할 필  크고, 든 청각 애  거 보  얻   

도  하  한 어 과 막   공하여야 한다. 특  한 어  

1언어  사 하여 어  해하  어 운 청각 애 에게 거  거

보  취득할   거  한 단  고 해야 한다.

〇 다   고 하 라도,  사건 거 에   루어지고  한

어· 막  지상 사업 , 합편 ·보도 편  채 사 사업

가 고  한  사건 거 에  하  막뿐 다( 애 고

시). 그런   사건 거  합  등  통하여 루어질 도 고, 

한 어 도 드시 필 한  고 할 ,  같  막 만  청각

애 에게 한 거 보가 공   다고 보  어 다. 

 -  69  8항, 9항, 같   시행  52  시각 애  한 

해  등  포함한 애  할  과한 것  뿐 지, 청각 애  



- 9 -

한 한 어  또  폐쇄 막  루어질 것  담보하  항  아니다. 

 -  상   애 복지  22 가 규 한  행  담보할 만

한 도  가 마 어 지 않다.

〇 애 고시상 애  편 비   담하고  사업 들  

한 어· 막  할   , 비   미 보하고 므

, 들에게  사건 거 에  한 어· 막  할  과하 라도, 

과다한 비  지 하거  보도·편    거운동   크게 한하게 

다고 보  어 다. 

〇 그 다   사건 한 어· 막 항  해  에 한다.

〇  사건 거 에  다루어지  주  공   상  어   

식에 한 향  미   다.  사건 한 어· 막 항  청각 애  

 사건 거  통하여 공  거 보  취득할  없  경우가 생하도

 규 하고 다. 아가 청각 애   사건 거  해할  다  것

 지 않  경우  사건 거 에  청각 애 에 한 차별 가 다

루어질 가  매우 낮다.  사건 한 어· 막 항에 해 해  공 과 

청각 애    한 , 애 고시에 한 애  편

비   담하고  사업 가 하   사건 거 에  

한 어   막  하도   과하 라도 과도하다고 보  어 우

므 ,  사건 한 어· 막 항   균 에도 다. 

〇  사건 한 어· 막 항  과 지원 에 어 청  △△, 함▲▲  

거  해한다.

 결정의 의의

○  사건에  헌 재   거공보에 한 공직 거  항  헌 에 

지 않 다고 단한 들  지하 다. 

 - 통 거·지역 원 거  지 단체  거에   거공보 

·  또   시가  에, 헌재 2014. 5. 29. 2012헌마

913 결  공직 거  65  4항  통 거에 한  시각 애

 청  거 과 평등  해하지 않고, 헌  34  5항에 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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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 다고 단한  다(재  4  견 ). 

 - 헌재 2016. 12. 29. 2016헌마548 결  통 거·지역 원 거  지

단체  거에   거공보  책  거공보   내에  

 하도  하  책  거공보에 내     

시가  경우에   거공보   생략할  도  규 한 공직

거 (2015. 8. 13.  13497  개  것) 65  4항  ‘ 통 거·

지역 원 거  지 단체  거’  시각 애  거   

평등  해하지 않 다고 결 한  다.

○  사건에  헌 재  거 에  한 어 또  막   재량사항

 규 한 공직 거  항  헌 에 지 않 다고 단한  지하

다.  사건에  특  2011   등  개  거 에  한 어·폐

쇄 막· 해  등  한  할  등  과   극  고

하 다.

 - 헌재 2009. 5. 28. 2006헌마285 결  2011   등  개   같

 가 과  에,  사건 한 어· 막 항 가운  ‘공직 거  71

 3항  70  6항에 한 ’  한 지 항들  청각 애  

청 들  참  등  해하지 않 다고 단한  다(재  1  

견 ).



보 도  료

‘ 트 신 ’보  사건

[2020헌마285 처 취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[  고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2020  8월 28  재  원  견 , 청  

험 안 리 에 한 고  할 거가 함에도 

하고 피청  청 에 하여 한 처   검

찰  행사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다는 취지  

청  심 청  용하는 결  고하 다. [ 용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8. 28.

헌 재  공보 실



- 1 -

 사건개

○ 평택  2019. 11. 9. 청  운 하  건 업체  ○○공사 창고에  

에  도료  272리 ( 하 ‘  사건 ’라 한다) 등  견하

,  결과  사건  4  1  비  험  

다.

○ 피청  청  험  지 량 상 가 아닌 에 한 사

실  험 안 리   하여 청 에 하여 처  

하 고, 청   처  신  행복  등  해하 다고 주

하  그 취  하   사건 헌 원심  청 하 다. 

 결정주문

○ 피청  2019. 12. 26. 원지 검찰청 평택지청 2019  32688  사

건에  청 에 하여 한  처  청  평등 과 행복  

해한 것 므   취 한다.

 이유의 

○ 험 안 리 에  4  1  비  험  지 량  

200리 , 4  2  비  험  지 량  1000리 ,  

사건  그 보  에  사건 가 2 에 해당한다  

시가 착  채 매 었 므 , 청 에게   사건  험 안

리 에  지 량 상 보 한다  사실에 한 식  없었  가

 다.

○  사건  건 에  도색 업에 상  사  재  도

료 (  ‘ 트 신 ’)  , 도료  별  그 상

 다 고, 과 함 량  업비 에 해당하여 에 공개 지 않  

경우도 다. 라  도료  상  사 하  건 업 라 할지라도 

험 안 리  에  험  에 하여  가가 아니라 

단 한 비  지 에  해당 험  사가 공하거  시한 보  

신뢰하  것  통상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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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결  에 타  거만   사건  지 량 상 보 에 

한 청  고 가 합리  심  여지없  었다고 보  어 다.

 결정의 의의

○ 험 안 리 에 라 사 등  공하거  시한 보  신뢰한 

비  험 안 리  에 한 고  한 결 다.


